
알릴레오! KBS노동조합의 유령 조합원
2019년 1월 16일 사측이 작성한 코비스 게시물입니다.

KBS노조의 조합원 수가 1,558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교섭요구 노동조합 신고 시 KBS노조가 
1,558명을 신고했고 사측이 이를 수정 없이 게시했다는 내용입니다.

2017년 말 KBS본부의 파업이후 KBS노조원 상당수가 KBS본부를 선택하거나 탈퇴한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다릅니다. 이와 관련 본부노조 조합원들의 문의가 있어서 본부 차원에서 나름 계
산을 해봤습니다. (참고로 사측은 각 노조원의 조합원수 신고에 대해 근거를 요구할 수가 없
다고 합니다. 즉, 신고하는 대로 공고만 한다고 하네요.) 

2018년 12월 21일 KBS노동조합의 위원장 당선 공고문을 보겠습니다. 투표율 65.4%입니다. 



투표율을 근거로 전체 조합원 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찬성 + 반대 + 무효) ÷ 전체 조합원 수 × 100 = 65.4%
                ⇒ (723 + 50 + 26) ÷ 전체 조합원 수 × 100 = 65.4
                    ∴ 전체 조합원 수 = 1,221.71(≒1,222) 명

  조합원이라면 당연히 투표권이 있습니다. 사측에서 조합비를 공제하든 자체적으로 조합비를 
징수하든 관계없습니다. 조합비만 걷고 투표권을 주지 않았다면 큰 문제가 되겠죠.

  즉, 당시 투표율로 계산해 보니 KBS노조의 조합원은 1,222명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2019년 1월 9일 신고한 조합원수는 1,558 입니다. 무려 336명이나 늘어났습니다. 물론 투
표 직후 조합원 수가 급증해 336명이나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이렇게나 많은 
조합원이 늘어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타 노조의 
조합원수 증가는 본부노조가 상대적으로 선택을 덜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름 여기저
기 수소문해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보니 KBS가 신고한 조합원에는 단체협약 4조(조합원 자격제한) 에 해당하는 “1직급 
이상자, 사용자 이익 대표자, 과거 보직자중 보직 해임 후 조합 미복귀자” 등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 단협 제 4조 (조합원 자격제한) 공사에 근무하는 근로자 가운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1. 1직급 이상자 및 부서장
2. 인력관리, 노무, 급여정책업무 담당자
3. 비서[지역(총)국 국장실 안내 포함], 총무(지역보안, 인사)업무 담당자
4. 자금, 출납업무(장표관리 포함) 담당자
5. 경비, 비상계획업무 담당자
6. 감사업무 담당자
7. 정책기획센터 소관업무 담당자중 2직급 갑 이상자
8. 예비사원, 수습사원



9. 청원경찰, 자원관리요원, 전속단체(관현악단 제외)
10. 기타 공사와 조합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자
  
(* 물론 단체협약 4조는 폐기되어야 할 조항입니다. 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의 자율결정사항이
지 단체협약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본부노조는 이와 관련 교섭대표노조 확정이후 단협 
4조에 대해 폐기를 추진하겠습니다.)

  KBS노조와 같은 계산법으로 조합원수를 계산하면 KBS본부 조합원은 신고한 2,150명보다 
200명 이상 늘어납니다.   

  즉 KBS노조는 부장급 이상 보직임명을 받으면서 조합원자격을 자동 상실한 후 보직 해임 
후 다시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직원까지 조합원으로 계산해 신고한 셈입니다. 물론 1직급 이
상자라고 하더라고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공영노조가 신고한 60명 조합원의 다수가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단협상 조합원 자격이 없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조합
비는 자체적으로 징수해야 하며 조합비를 징수했다면 투표권을 줘야 합니다. 조합원이 아닌 
직원을 조합원에 포함시켜 즉, 유령조합원을 300명가량이나 만들어 조합원이라고 신고한 것입
니다. 사실상 교섭대표노조 선정 과정의 업무를 방해한 셈입니다.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 과정에서 개별 노동조합이 사측에 제출하는 조합원 수의 규모는 교
섭대표 노조 선정의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규모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 삼기 힘들다고 합니다. 
사측에 신고한 조합원수에서 특정 1개 노조가 크게 과반을 넘을 경우 노조 간 조합원수를 계
산하지 않고 협의 하에 대표교섭노조를 선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는 교섭대표노조 선정
의 문제일 뿐 이후 교섭단의 인원수 배분, 타임오프 시간 배분 등에 있어서는 신고 된 조합원
수가 정확해야 합니다. 조합원수를 부풀려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교섭단 구성에 있어 조합원 
수 만큼의 할당을 요구한다거나 타임오프 시간 배분에 있어 할당을 요구한다면 큰 문제가 되
기 때문입니다. 

  KBS본부가 이 점을 조합원들에게 설명 드리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이번에 신고된 조합원수
는 각자의 주장일 뿐입니다. 향후 각 노조의 조합원수를 바탕으로 한 교섭단 구성, 타임오프 
시간 배분 등에 있어서는 엄정한 확인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